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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2023, 이사회가 주목해야 할 거버넌스 동향

이사회는 올해 거시경제 불확실성, 인적 자본의 변화 압력, 이사회의 투명성 제고 및 업무 

효율화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동향과 

함께 이사회가 유의해야 할 점을 담았습니다.

[특별 기고] 사외이사 책임 강화 동향: 최근 판례 중심으로 

-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사회 역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판례는 보다 강화된 

이사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① 대규모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최근 판례 

동향 ② 이사, 특히 사외이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이유 ③ 시사점과 대처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2022 결산, 감사위원회 체크포인트

감사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유관기관 정보와 인사이트를 ① 불확실한 경제 

상황의 영향 ② 재무보고 ③ 외부감사 ④ 내부통제(내부회계관리제도) ⑤ 위험 관리 및 감독 

⑥ 지속가능성(ESG) ⑦ 감사위원회 운영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Excellence Series: 경영진 보상 계획과 ESG 성과

많은 기업의 이사회가 ESG 문제를 기업 전략 논의에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ESG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사회가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ESG 지표를 경영진 보상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 로드맵,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합니다.

지속가능성 보고, 미래를 위한 현재의 준비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이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준이 모두 확정되고 나면,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보고 생태계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기준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기대치와 방향성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화에 대비하여, 기업이 지금 해야 할 일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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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2: 인적 자본의 변화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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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4: 이사회 업무 효율화

2022년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어려움과 경기 침체 및 저성장에 관한 

우려가 함께 했던 한 해였다.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코로나의 여파는 

남아있으며, 그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혼란, 지속적인 공급망 문제 등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대응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ESG는 새로운 관심의 대상을 넘어서서 경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았고, 관련 법규와 제도가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다. 유럽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미국의 

기후 관련 공시 강화·표준화 방안,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2023년, 

거버넌스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동향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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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는 비정상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다. 높은 물

가상승률과 금리, 낮은 실업률, 그리고 당분간은 성장과 높은 소비 지출이라는 여러 요인이 기묘하

게 복합되어 있다. 2023년에는 이 불확실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잠재적인 위험을 고려할 때, 

기업은 이사진 교체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장기 재임 중인 이사가 할 수 있

는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일부 기업은 우선순위 영역과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ERM(전사적 위험관

리) 프로세스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2023년에는 경기침체에 대응한 전략 변화를 고려하여, 기업들

이 성장에 필요한 장기적인 전략 계획에 더욱 집중할 것이다. 최근 PwC 조사에 따르면 거시경제

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83%가 사업 전략에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2. 반대로, 

고용 동결과 같이 비용 절감 조치에 초점을 맞춘 노력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채용을 중단하거나 인원을 감축한 기회를 틈타 경쟁기업은 훌륭한 

인재를 유치할 수도 있다.

“전세계의 CEO들은 다양한 위

험 요소들이 기업의 수익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질문: 향후 10년 동안 다음과 같은 

사항이 업계의 수익성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크게 영향을 미친다’ 또는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

고객 수요/선호도의 변화 56%

53%

52%

49%

43%

37%

29%

규제 변화

노동력/인재 부족

파괴적 혁신기술
(예: 기술 진보,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블록체인)

공급망 훼손/붕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전환

인접 산업의 업체가 
우리 업계로 신규 진입

Source: PwC’s 26th Annual Global 
CEO Survey, 2023.1

1 PwC는 전세계 CEO를 대상으로 매년 서베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105개국 4,410명의 CEO가 서베이에 참여하였다.

2 https://www.pwc.com/us/en/library/pulse-survey/managing-business-risks.html

잠재적 사각지대

●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희생하면서 단기적인 불확실성에 초점을 맞춘다. → 균형이 

중요하다.

● 핵심 사업 영역에서 기존의 자원 부족을 고려하지 않고, 고용동결 또는 인원 감축을 

시행한다.

동향 1: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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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임직원의 세대교체를 겪는 동시에, 업무가 어디에서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점검하는 중

이다. 새로운 젊은 세대가 노동 시장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사회는 변화를 이해하고 적절

히 대응하기 위해 인적 자본에 대한 감독을 보다 심화하여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성공

할 준비가 된 젊은 리더를 식별하기 위해 경영진 승계 계획의 점검이 필요할 수 있다. 경제 위기 하

에서도 기업은 부족한 인적 역량을 파악하고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한 역량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한

다. 다양한 인재풀을 통해 인재 부족 문제와 차별화된 사고방식에 대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다. 

경영진 외에도 인재의 공백이 우려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법률, 재무, 내부감사 등과 같은 분야

에서 인재가 부족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기업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다. 예를 들어, 적절한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아 기업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기업은 역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을 아웃소싱할 수도 있지만, 역시 비용이 문제가 된다.

잠재적 사각지대

● ERM 프로세스에 맞춰 인력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면, 기업이 식별된 위험에 적합한 

인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 다음 세대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 유연성, 문화, 웰빙, 

평판, 영향력은 차세대 우수 성과자의 주요 의사결정 포인트다.

동향 2: 인적 자본의 변화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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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감독당국을 비롯한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이사회가 감독 책임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

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사회가 지속적으로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이러한 관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대비하여, 이사회는 전문성과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사이버 보안, 기후변화 등과 같은 개별 주제에 초점을 맞춘 이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 보다 효과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내부 및 외부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사회는 감독 역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책임의 배분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전체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경영진 간의 책임 배분 매트릭스와 보고 구조가 명확해야 한다. 특히 

지속가능성 보고에는 거버넌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사회는 다양한 전문성(예: ESG, 사이버 보안, 디지털 등)을 갖춘 이사를 발굴해야 한다. 외부

에서 적합한 인물을 찾기 전에, (1) 재직 중인 이사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2) 현재의 공시 정보

가 이사의 자격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사의 절차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공시를 통해 이사가 명시적으로 책임을 가지면서, 해당 책임을 수행하는 방식에 대한 가시적

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잠재적 사각지대

● 이사회의 역량이 사업의 발전 방향과 일치하는지, 사이버 보안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 대한 

감독에 적합한지를 평가하지 않는다.

● 빠르게 진화하는 주제(ESG, 사이버 보안, 디지털 등)에 대한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해 

일회성 프로그램이나 인증서에 의존한다. 

● 모든 이사의 전문성과 지식을 총체적으로 향상시키는 대신, 특정 이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한정한다.

● 감사위원회의 감독 역할을 재무 공시로 한정한다. → 사업보고서나 지속가능성보고서의 

공시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의 감독 절차와 통제 전문성이 활용될 수 있다.

동향 3: 이사회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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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감독 범위가 확대된 것은 분명하다. 

이사회가 어떻게 올바른 정보를 얻고, 적절한 

질문을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이사회 구성원

들이 궁금해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을 찾기

는 쉽지 않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경영진과

의 공고한 신뢰 관계 구축과 원활한 대화로 귀

결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사회에 제공

되는 자료가 명확하고 감독 책임을 지원하도

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ESG가 좋은 예시다. ESG에 따라오는 모든 

위험과 이슈를 이사회가 감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더구나 전사적 차원에서 ESG에 대한 일

관된 설명과 측정 지표를 생성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세스는 이제 막 등장하고 있다. 이

사회가 제공받는 정보와 동 정보 및 전략 간의 연계성에 대해 규범을 정함으로써,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잠재적 사각지대

● 이사회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 절차를 활용하지 않는다.

● ESG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사회와 위원회에 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명확한 

프로세스를 수립하지 않았다.

● ESG 관련 동향을 업데이트하지 않는다. →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제정 현황과 회사의 대응은 적시에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동향 4: 이사회 업무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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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화로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무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의 하나로서 상호간에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 즉 감시의무가 인정된다. 상법에서 이사의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를 인정하는 학계의 통설과 판례가 확립되어 있다. 판례는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하여, 주식회사

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

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업무담당이사들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

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감시의

무의 주체는 회사의 모든 이사가 된다. 회사의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

지 않는 이사, 그리고 대표이사로 구분되는데(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제9호), 대표이사나 업무

담당이사는 물론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와 같은 평이사에게도 감시의무

가 인정된다. 

이사의 감시의무의 내용은 회사의 업무집행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할 의무와 위법 및 부당

한 행위가 될 우려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로 구성된다. 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판례는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

한 사유”라는 기준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

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 업무가 자신의 담당 업무가 아니거나 업무집행을 전혀 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감시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등 다수). 다만 이러한 기준은 이사가 업무집행 관여 여부와 관계없

이 감시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초점이 있고, 적어도 합리적인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

집행에 있어서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상황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일반적인 기준 적용만으로는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고도로 분

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분야를 전담하여 처

리하는 경우이다. 2008년 대법원의 대우 분식회계 사건(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등)에서 이런 경우에는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라는 기준만으로는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법적 쟁점이 되었다. 대우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전

반에서 이를 지시한 김우중 회장과 회계업무담당이사의 주도로 분식회계가 발생하였는데, 소송에

1. 대규모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최근 판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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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계열회사의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들은 내부적인 대규모 사무분장을 핑계로 분식회계

를 의심할 만한 사정을 접하지 못했다는 항변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감시의무의 구체

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데,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의 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

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의 인식 계기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시의

무가 구체화될 수 있는데, 판례가 제시한 감시의무의 내용은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무 

이다.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무는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 통칭하여 내부통제시스

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말하고, 이런 의무는 대규모 회사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개 이사들에게 주어진다. 대규모 회사의 이사가 ① 내

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② 위와 같은 시스템이 구

축되었다 하더라도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

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

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대우 분식회계 사건

에서는 대우 계열회사들이 내부적으로 회계조직을 담당

한 임직원들의 회계분식 시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어떠

한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이나 내부통제시스템도 

갖추지 못하였고, 분식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대

우의 이사들이 분식회계의 가능성에 대비한 그 어떠한 주

의도 기울인 바 없었다는 점, 그에 따라 분식 과정에 직접 

관여한 임직원들은 다른 임직원들로부터 그 어떠한 제지

나 견제도 받지 아니하였던 점 등이 문제가 되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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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무의 내용, 정도와 범위

대우 분식회계 사건에서 대규모 회사의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무 위반이 감시의

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으나, 문제된 사안은 분식회계에 관한 것이었다. 회사의 회

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는 2003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도

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회계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해서는 법에 

정한 조직을 갖추고 그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는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다. 그에 비해 회계 업무 외의 업무 영역에서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이 성

립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compliance risk)가 어떤 것이고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는 명확하지 않았다.

2021년 대법원의 유니온스틸 사건(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과 2022년 대

법원의 대우건설 사건(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은 이 쟁점에 대한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사건이다. 두 사건은 회사의 업종은 다르지만(유니온스틸은 철강산업, 대우

건설은 건설산업) 두 회사 다 가격담합, 입찰담합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높은 법적 위험이 

있는 위법한 업무집행이 문제되었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위반한 행위이므로 외감법상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 오류 통

제를 위한 제도로서 회계분야에 한정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다. 따라

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내부통

제시스템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내부통제시스템은 비단 회계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

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대규모 회사의 이사의 감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내부통

제시스템의 내용과 그 형태를 분명히 하였다. 즉 내부통제시스템은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지 않고 

① 제반 법규의 체계적 파악 및 준수 여부 관리(위법행위에 대한 사전 방지), 그리고 ② 위법행위 

탐지 관련 정보 수집·보고 및 통제(위법행위에 대한 사후 복원) 장치로서 기능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먼저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있

는 중대한 법률행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유니온스틸의 경우 영위하는 사업인 

철강산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우건설의 경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를 수주할 수 있

는 대형 건설회사가 한정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 공동행위의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므로 

이런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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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의 정도를 판단할 때 대표이사, 업무담당이사와 사외이사와 같은 

평이사에 대하여 다른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이사와 업무집행이사는 회사의 업

무집행을 전혀 담당하지 아니하는 평이사에 비하여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것(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표이사만이 관여된 유니온스틸 사건

과 대표이사, 업무담당이사뿐만 아니라 사외이사도 관여된 대우건설 사건에서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무의 정도와 범위에 관하여 그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회사 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여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

상되는 경우임에도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

과 다른 이사 등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표이사와 관련된 업무담당이사는 업무집행

의 일환으로 내부감시시스템을 구축할 기회와 권한이 주어지므로,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내

부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고 작동되도록 하여야 하는 강화된 의무를 부담한다. 법적 위험이 인정되

는 회사의 사업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가격담합이 이루어졌음에도, 가격담합에 직접 관

여한 임직원들이 대표이사를 비롯한 다른 임직원들로부터 그 어떠한 제지나 견제도 받지 않았음이 

인정될 경우, 이는 그 자체로 회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대표이

사가 가격담합 행위를 의도적으로 외면하였거나 적어도 가격담합의 가능성에 대비한 그 어떠한 주

의도 기울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

는 등의 경우에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 즉 사외이사의 의무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촉구하여야 하는 의무이다. 사외이사는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서 인식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고 회사의 내부조직을 통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직접 구축할 수는 없

기 때문이다. 다만 대우건설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이 임직원의 입찰담합 

시도를 방지, 차단하기 위한 어떠한 보고 또는 조치도 요구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내부통제시스

템의 구축 또는 운영에 관하여도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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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유니온스틸 사건과 2022년 대우건설 사건의 기본적인 법리는 2008년 대우의 분식회계 

사건의 법리를 이어받은 것이다. 그러나 2008년 대우의 분식회계 사건 이후에는 오랜 기간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를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무와 관련시켜 판단한 사례가 없었다. 이사

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업무집행

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라는 기준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최근의 두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를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무와 

관련시켜 판단하면서 2008년 사건에 비해 내부통제시스템의 범위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넘어 높

은 법적 위험이 있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제도에까지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한 이유는 

무엇보다 해당 사건에서 이루어진 가격담합, 입찰담합이 회사 내부에서 장기간 지속적이고 조직적

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발견되지도 시정되지도 않은 것은 문제라는 법원의 인식에 기인한다. 2022

년 대우건설 사건 판결에서는 대우건설이 다수의 입찰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적발된 

2014년에서야 이른바 컴플라이언스팀이라는 준법감시기구를 신설한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사업 운영에서 핵심적인 요소(‘mission critical’)에 관해서는 이사회 상정 안건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한 업무집행을 이사의 감시의무와 관련시키면서 이사가 그 감시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 운영 여하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보 

인다. 

2. 이사, 특히 사외이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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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원이 대규모 상장회사 이사, 특히 사외이사의 책임에 대하여 강화된 입장을 보이는 것

은 2008년 대우 분식회계 사건 이후 여러 법령이나 행정규칙에서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된 제도

가 도입되어 정착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외감법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에 2011년에는 상법

의 상장회사 특례 규정으로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되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관한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 금융투자업 관련 각

종 법률에 산재해 있다가, 2015년 7월 제정되고 2016년 8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통합되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는 이 법에 따라 내부통제기

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지정하게 된다. 또한 법령에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칙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CP 규정’)을 제정

하여 공정거래분야에 특유한 내부통제시스템인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도입 요건, 평가, 유인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서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의 관점이 부각되면서 대규모 상장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체계에서 

핵심적인 요소를 포착하고 이를 관리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에도 이 관점이 반영되고 있다. 이

는 전반적으로 대규모 상장회사가 넓은 의미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면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활동이 많아지고 담당 임직원의 영향력이 커지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기

후변화, 중대재해, 공정거래 등 ESG 경영과 결부된 사업 운영 요소가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되고 

그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나 사건이 증가하면서, 법원에서도 회사의 핵심적인 사업이나 규제에 대

해서는 더 고양된 감시의무를 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사회 수준에서의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

을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 상장회사, 적어도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의 주식회사(상법 시행령 제39조)는 어떤 형태이든 내부통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

다. 이는 실제로 임직원이 전결사항으로 담당하는 업무에서 위법행위를 행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만일의 경우 위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조기에 탐지하고 통제하여 

그 위험을 최소화하고 위험이 현실화되더라도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이 감시의무를 소홀히 하

지 않았다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어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업

무와 사업분야는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회사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컴플라이언스 관리 항목을 식별하고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3. 시사점과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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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컴플라이언스 관리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다. 공정거래분야에 한

정해서 볼 때 2021년 유니온스틸 사건과 2022년 대우건설 사건은 업종이나 사업분야의 특성으로 

인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문제된 사건이지만, 협력업체나 납품업체와의 관계가 산업 생태계 조성에

서 중요한 업종에서는 수직적 거래제한이나 불공정거래행위가 주된 쟁점이 될 수도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때 2개의 축이 되는 요소는 위법행위의 사전 방지 기능과 위법행위 

의심 또는 확인 정보의 수집·보고와 통제 기능을 갖추는 것이다. 이 중에서 더 중요성을 갖는 것

은 후자와 관련된 내부감시체계와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체계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CP 규정

에 의하면, 내부감시체계는 일상적인 업무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상시 감시하는 한편, 법 위반 사

실이 인지되면 시스템 관리자를 포함하여 기업 내부에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위험평가, 사전업무협의제도, 직접 보고체계, 내부고발시스템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원은 회사가 윤리강령, 윤리세칙, 기업행동강령 등을 제정해 시행하거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교육, 공정거래법 교육 등을 시행한 것만으로는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이나 내부통

제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요

소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 즉 사후 복원(resilience) 능력을 갖추는 것임

을 보여준다. 또한 2022년 대우건설 사건에서는 대우건설이 입찰담합에 관여한 임직원들에 대하

여 독립적인 조사절차 또는 징계절차도 전혀 운용하지 않은 점을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판단의 근

거로 삼았는데, 이는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체계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것이다.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시스템을 활용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 이행을 외면하고 

있다고 평가된다면,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었을 때 이사의 감시의무 위

반의 결과라는 판단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따

라서 시스템을 내재화하여 일상 업무 통제를 

자기 점검하도록 하고 핵심 항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컴플라이언스 활동에 대한 

자료와 지식을 축적하여야 한다. 이는 회사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행착오적 접근을 통해 

경험에 의한 학습(learning by doing)과 리스

크 관리에 필요한 지식 축적을 위해 상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이 과정에

서 감시의무의 주체인 이사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와 함께 이사에게 자료 접근과 조사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이사의 피드백, 평가 자료를 축적하는 것은 이사 개개인이 내부통제시스템 작동 노력을 

수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의미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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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확실한 경제 상황의 영향 

현재의 경제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사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리 상승, 인플레이

션,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지정학적 불안정성, 지속되는 펜데믹의 영향(예: 공급망 혼란)은 경

영진, 지배기구, 투자자 모두에게 가장 큰 우려사항이다.

기업에 미치는 궁극적인 영향은 특정 상황(예: 산업, 지리적 위치)과 사업 계획(예: 구조조정 또

는 사업 부문의 매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거시경제적 조건의 심각성과 기간의 연장은 재무제표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자산 손상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은 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자본비용을 증가시키며 영업권을 포함한 

유·무형 자산의 평가에 하향 압력을 가하여 잠재적으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세계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은 금융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동성으로 이어진다.

● 현금흐름 감소

세계 공급망 혼란, 주요 인재의 확보 가능성, 분쟁 및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고객 등은 기업

의 생산력 저하, 고객 수요 감소 및 영업활동현금흐름 감소를 유발한다. 이로 인해, 자산손상의 위

험을 가중하고 차입약정에서 재무적인 요건을 달성하는데 압력을 가하는 등 유동성 문제를 초래

할 수 있다.

● 계속기업

더 심각한 경우에는 경기침체와 성장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기업이 더 이상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수 없는 위험이 생기거나 증가할 수 있다. 영업활동현금흐름의 감소 외에도 기업이 계약상 의무와 

비계약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은 불확실성과 사업 실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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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경제적 상황의 영향은 무엇이며, 그 영향으로 기업에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전략 또는 운영 상의 변화(예: 구조조정, 보상 또는 복리후생 계획 변경, 계약 수정)가 

있었거나 장·단기적으로 예정하고 있는가? 그 내용은?

• 경영진은 이러한 여건(특히 현재 또는 잠재적 자산손상 유발요인, 평가와 관련된 위험, 

유동성 및 계속기업 우려사항과 관련된 경우)이 재무제표 항목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평가했는가?

• 경영진은 단기적으로 변화에 더 민감할 수 있는 중요한 회계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는가?

• 경영진은 지정학적 갈등 및 경제적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공시의 필요성을 

검토했는가?

감사위원회를 위한 질문 예시

감사위원회는 거시경제 동향과 지정학적 사건이 기업의 재무성과, 사업 운영, 경영진의 대응 등

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해해야 한다. 또한, 경영진이 (1) 보다 극단적인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

게 내부통제를 설계하였는지, (2) 상황이 변화하더라도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시경제의 영향이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인식되고 공시되었는지도 확

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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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보고 

(1) 2022년 재무제표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회계처리는?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업종 사전예고, 2022.06.27

• 한국공인회계사회, [보도자료] 2022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3년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2022.06.29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사전적 회계감독을 위한 테마심사 제도의 운영성과 분석, 2022.7.21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9년부터 회사 및 감사인이 사전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다음 해 중점 점검분야를 전년도 6월 중에 미리 공표하고 있다. 중점 점검 이슈는 재무

제표 심사 시 고려되므로 2022년 결산 시에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중점 점검 회계 이슈는 다음과 

같다.

2022년 결산 관련 중점 점검 4대 회계이슈 (상장회사 및 일부 비상장회사)

수익 인식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른 수익인식

* ①고객과의 계약식별 ②수행의무 식별 

③거래가격 산정 ④거래가격을 수행의무 내 

배분 ⑤의무이행시 수익인식

• 수익인식 관련 주석 공시

* 범주별(계약 유형 및 존속 기간별 등) 수익 

구분, 계약잔액, 수익인식 판단근거 등

※ (업종) 비제조업(단, 건설업은 제외)

•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강화 

및 충분한 검증절차

• 사업 특성을 고려한 영업·투자·재무활동별 

현금흐름정보 표시

• 비현금거래 등 관련 주석 공시

※ (업종) 전 업종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사업결합

•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평가

* 채무불이행·연체 같은 계약 위반, 채무자의 

파산가능성 등

• 기대신용손실 측정 및 관련 주석 공시

*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사용한 투입변수, 가정,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과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정보

※ (업종) 제조업(단, 의약품 및 전자부품 업종 제외), 

종합건설업, 운수업

• 이전대가와 식별가능 취득 자산 및 인수 부채 

공정가치 평가

* 평가가정 및 투입변수 등의 합리적인 근거

• 사업결합 내용 등 관련 주석 공시

* 이전대가, 주요 취득 자산 및 인수 부채 금액 등

※ (업종) 전 업종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6037&menuNo=200218
https://www.kicpa.or.kr/portal/default/kicpa/gnb/kr_pc/menu05/menu01.page?action=READ&boardId=noti&bltnNo=11656486253247
https://www.kicpa.or.kr/portal/default/kicpa/gnb/kr_pc/menu05/menu01.page?action=READ&boardId=noti&bltnNo=11656486253247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6373&menuNo=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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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 심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상장회사와 일부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

출 대상회사 등)를 제외한 그 외 비상장회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다음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수행하는 비상장회사의 재무제표 심사·감리 업무에 해당되는 점검 이슈이다.

2022년 결산 관련 중점 점검 4대 회계이슈 (비상장회사)

연결 및 지분법 회계처리 적정성 장기공사계약(수주산업) 수익인식 적정성

• 新외부감사법에 따른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식별

•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

• 공사진행률 산정 및 관련 자산 

- 부채 인식 측정의 적정성

• 계약자산 

- 부채의 표시 및 관련 주석공시

금융자산(유가증권 제외)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적정성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잔액 검증절차를 통해 

실재성 확인

•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

감독기관은 이러한 중점 점검을 통해 다음 연도에 중점심사 할 회계이슈를 미리 선정하여 알리

고 이에 한정하여 신속 점검함으로써, 기업·감사인의 철저한 준비를 유도하고, 잘못된 재무정보의 

공시·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매년 6월에 예고된 중점 점검 항

목에 대해 다음 해 7~8월에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중점심사를 실시하며, 심사 결과는 매 분

기 종료 후 다음 달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된다.

중점 점검 절차

회계이슈·업종 선정 사전 예고 결산·감사 대상회사 선정 테마심사 실시

매년 4~6월 매년 6월 다음 해 7~8월

해외사례, 설문조사, 

회계정보간담회1 

회계이슈 선정·공표 

및 홍보·교육

기업의 결산, 외부 

감사인 회계감사

회계이슈별 

심사대상 회사 선정

회계이슈 중점심사, 

심사 결과* 보고

* ① 무혐의 종결, ② 과실 회계오류 적발 시 금감원장 경조치(주의·경고), ③ 고의·중과실 회계기준 위반행위 적발 시 

감리 전환

중점 점검 사항과 관련하여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테마심사 결과 단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경조치로 종결되므로 상장회사 등은 사전 예고된 회

계이슈를 검토하여 오류가 발견되면 신속히 자진수정해야 한다.

• 회계인프라 취약기업2의 경우 내부감시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활발한 협의 등을 통해 회계이슈

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1 회계의혹 모니터링 및 효율적 테마심사를 위한 소통채널로서 신평사·경제연구소·증권사·은행·한공회·회계법인 소속 외부전문가 등 10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회계오류 적발 기업 중 91.3%가 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회사이며, 47.8%는 자산 1천억원 미만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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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약·바이오 산업 회계처리 유의사항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약·바이오 산업의 보수적인 회계처리 관행을 개선하여 기업별 상황에 

적합한 회계처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안내 -, 2022.09.23

제조업 중심의 현재 회계기준은 빠르게 발전하는 新산업(제약·바이오 산업 등)의 거래를 시의적

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별도의 감독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증권선물

위원회는 이러한 산업 회계처리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그 일환으로 회계기준적용지원반3을 구

성 및 운영(‘22.4~6월)했으며, 그 첫 번째 과제로 제약·바이오 산업의 감독지침을 마련하여 안내

했다. 감독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독지침 주요 내용

1. 임상 1상 개시 승인 前 지출: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이라도 개발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객관

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개시 승인 전의 지출도 자산화가 가능하다. 

2. 기술이전 시 수익인식 방법: 라이선스 매각과 그 밖의 부대조건(임상시험 용역 등)이 결합된 기

술이전 시, 부대조건이 이행되기 전에 라이선스 매각분만 먼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불분

명했다. 이에, 하기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라이선스 매각시점에 매각대가를 먼저 수익으

로 인식할 수 있다는 감독지침을 마련했다.

* ① 임상시험 용역을 회사(licensor)뿐 아니라 제3자도 기술적 문제없이 수행 가능하여,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licensee)이 임상시험 용역과 별도로 라이선스의 효익을 누릴 수 있음

 ② 임상시험 용역이 의약품의 효과 및 안전성 등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는 절차일 뿐 성분 자체에 

대한 유의적인 변형을 가져오지 않음

3. 기타

• 다른 국가에서의 추가 판매 승인(이미 특정 국가에서는 판매 중)을 위한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

생한 제출이 다른 국가의 추가 판매 승인을 위한 개발 활동에 투입된 것이라면 개발비로 자산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

• 개발활동에 자사 보유 재고를 투입한 경우 해당 재고자산의 원가가 무형자산 창출에 사용된 재

고자산 등 재료원가도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준비하는데 필요한 직접 원가라면 

개발비로 자산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된 매각손익의 손익계산서 표시가 주요 지표를 종합적으

로 고려한 결과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한다면 영업손익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다만, 동 감독지침은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니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3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제약·바이오 기업의 실무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https://www.fsc.go.kr/no010101/78584
https://www.fsc.go.kr/no010101/78584
https://www.fsc.go.kr/no010101/7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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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2022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 공시 및 기말감사 시 특

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그 중 회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및 제출

•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나 회계처리방법 자문 의뢰 금지)하고 법정기한 내 제출

•  상장법인은 기한 내 미제출 시 그 사유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

2.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철저한 감사준비 

•  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외부감사에 

철저히 대비

•  자금횡령 등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철저히 운영하고 점검(참고자료: 자금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체크포인트)

3.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내부회계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적극 공시 및 개선

• 회사가 내부회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단서 조항 

마련(외감규정 개정 추진)

4. 금감원이 사전예고한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 시 세심한 주의 필요위2.(1) 

참조

5. 회계오류를 최소화하고, 발견 시에는 신속히 정정

•  주요, 신규 거래유형에 대한 올바른 회계처리기준 적용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적시 

수정을 통해 회계오류 방지

•  회계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오류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수정하고 수정 내용을 충분히 공시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변경된 감사인은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 

경영진 및 지배기구, 전기 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하여 회계오류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공시된 자료의 

수정 등을 결정

6. 회사는 감사인 선임 시 감사인이 제시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계획 및 

감사품질(전문성) 등을 검토하고 문서화아래 3.(2) 참조

7.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금융감독원 및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질의회신 및 지적 사례를 활용

https://www.kicpa.or.kr/portal/default/kicpa/gnb/kr_pc/menu05/menu01.page
https://www.kicpa.or.kr/portal/default/kicpa/gnb/kr_pc/menu05/menu0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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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과 절차마련 외부감사인 선정 감사인 선임보고 사후평가

• 감사시간·인력· 
보수 및 계획의 
적정성

•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등

•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대면회의 개최

• 회의내용 문서화

• 주주에 대한 보고

• 증선위 보고 
(전자방식)

• 감사보고서 제출 
후 감사보수, 시간, 
인력에 관한 사항 
준수여부 확인

3. 외부감사 

(1) 핵심감사사항 모범 사례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감사보고서 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 핵심감사사항(KAM) 기재 모범 

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2022.12.29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보고서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 기재 모범 사례」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핵심감사사항과 모범 사례

를 비교하여, 감사인의 감사절차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고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외부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사업연도 자유선임 감사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안내, 2022.11.29

외부감사인의 선정은 감사위원회의 핵심 업무이다. 외부감사법을 준수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정하

고, 후속적인 평가를 수행하여 높은 감사품질을 확보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2023

년은 新외감법에 따른 주기적 지정제도를 최초로 적용 받은 회사들의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쟁 과열이 우려되므로, 외부감사 감독에 보다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감사인 자유선임 절차(외감법§10 등)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7751&menuNo=200218&pageIndex=1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7751&menuNo=200218&pageIndex=1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7358&menuNo=200218&cl1Cd=&sdate=&edate=&searchCnd=1&searchWrd=2023%EC%82%AC%EC%97%85%EC%97%B0%EB%8F%84+%EC%9E%90%EC%9C%A0%EC%84%A0%EC%9E%84+%EA%B0%90%EC%82%AC%EA%B3%84%EC%95%BD+%EC%B2%B4%EA%B2%B0%EC%8B%9C+%EC%9C%A0%EC%9D%98%EC%82%AC%ED%95%AD+%EC%95%88%EB%82%B4&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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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인 선임 전에 감사품질 등 감사인 선임 관련 준수사항을 문서화

• 독립성 훼손 등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지 검토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

• 감사인이 제시한 감사보수와 시간, 인력, 계획 및 전문성 등을 검토하여 문서화

• 감사 종료 후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으면, 선정 시에 문서화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 확인

감사위원회 유의사항

또한, 금융감독원은 감사계약 체결이 마무리된 후에도 선임절차 및 체결 현황 점검을 통해 외감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감사업무 투입시간과 독립성 준수 여부 등 수임의 적정성에 대한 점

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3)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가 발생했다면?

<출처>

• 한국공인회계사회,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 조정협의회 운영 개선방안 안내, 2022.07.08

외부감사인 지정제의 확대로 감사인이 교체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전·당기 감사인 간 회계처

리에 대한 의견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었다. 그리고 新외감법 시행에 따라 외부감사인

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0

년 1월 13일부터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조정 협의회」4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 운영5 결과, 지난 2년 동안 총 45건(평균 소요기간은 35일, 최대 50일 소요), 요청기간은 

기말감사시즌인 12월부터 3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교체되는 

경우 전기 재무제표에 대해 전·당기 감사인 간 이견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여 회사

의 재무보고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협의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절차를 기중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완료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필요가 있다.

4 협의회 개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행된다. 협의회는 외부전문가 5인(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총괄위원장, 

한국회계학회장이 지명하는 1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장,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과 회사, 당기감사인, 전기감사인으로 

구성된다.

5 처리 절차는 접수, 내부검토, (필요시 기준원 등 외부의견 질의/회신), 협의회 개최, 결과 통보 순이다.

https://www.kicpa.or.kr/portal/default/kicpa/gnb/kr_pc/menu08/menu05/menu06.page?action=READ&boardId=asp06&bltnNo=1165726552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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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주산업 유의사항

<출처>

• 한국공인회계사회, 수주산업 관련 감사품질제고를 위한 유의사항 등 안내, 2022.06.20

최근 코로나 상황의 지속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소요 자재, 

운송비 등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발주자와 원도급·하도급 회사 간의 도급가

액 조정 요청 등 갈등이 예상된다. 도급가액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회계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외부감사인의 2022

년 업무수행 시 참고할 유의사항을 발표하였다. 수주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감사위원회는 해당 유

의사항이 회사에 적용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대응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

요가 있다.

● 수주산업 외부감사 시 유의사항

1. 감사계획 수립 시 최근 경제상황 반영 필요

감사계획 수립단계부터 도급가액 관련 분쟁소지가 있거나 재료비 등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거액

의 손실이 예상되는 현장이 있는 경우, 충분한 감사시간·전문인력 투입과 핵심감사사항을 파악하

여 회사와 사전에 의사소통해야 한다.

2. 감사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

수주산업에 속한 회사에 대해 감사(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안내한 수주산업 회

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참고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 감사의견 형성 시 유의사항

수주산업에 속한 회사에 대한 감사의견 형성 시 핵심감사사항 감사 결과, 도급가액 관련 분쟁 내

용이나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 현장의 손실충당금 등이 재무제표에 적시에 반영되고 관련 주석으

로 충분하게 공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https://www.kicpa.or.kr/portal/default/kicpa/gnb/kr_pc/menu05/menu01.page?action=READ&boardId=noti&bltnNo=11655686164407
https://www.fsc.go.kr/no010101/71791?srchCtgry=&curPage=&srchKey=sj&srchText=%EC%88%98%EC%A3%BC%EC%82%B0%EC%97%85&srchBeginDt=&srchEndDt=
https://www.fsc.go.kr/no010101/71791?srchCtgry=&curPage=&srchKey=sj&srchText=%EC%88%98%EC%A3%BC%EC%82%B0%EC%97%85&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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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부통제(내부회계관리제도) 

(1)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 2022.09.27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어 4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금융감독원

의 점검 결과 법규 위반인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었다6. 2023년에는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

장사를 제외하고 전체 상장사에 적용된다. 감사위원회는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실효성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新외부감사법상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 분 舊 외부감사법 新 외부감사법(’18.11.1. 시행)

조항 제2조의2~3 제8조

보고주체 상근임원 (내부회계관리자) 대표자* (내부회계관리자)

보고대상 이사회, 감사(위원회)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감사의 책임 운영실태평가, 이사회 보고 등의 의무가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 규정 없음

운영실태평가결과를 문서화하고 

주주총회 1주전 이사회에 대면보고

인증 검토 감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주총·이사회·감

사에게 내부회계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이사회 및 감사에는 대면보고 필요)하여야 함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사항(외부감사법 제8조)

구 분 내 용

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용하는 조직을 마련하고,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

대표자 

(내부회계관리자)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감사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를 이사회에 매 사업연도마다 

대면보고하고,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

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감사(상장법인)·검토(비상장법인)하고 그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으로 표명

6 2019, 2020 회계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위반건수는 각각 41건, 56건(총합 97건: 회사 58건, 

대표자·감사 28건, 감사인 11건)이었다.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6892&menuNo=200218&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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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논의 결과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논의 결과, 2022.11.30

최근의 잇따른 금융사고로 인해 금융권의 내부통제에 대한 우려와 반성이 제기되어 왔다. 금융

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구성 및 운영하여 금융회사가 효과적인 내부통

제체계를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논의를 통해, 조직문화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제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와 이사회, 관련 

임원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최종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의견이 모아졌다. 

① 내부통제 관련 ‘권한’은 위임이 가능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립하고, ② 사고 발생시, 임원들이 ‘해당 사실을 알 수 없었다’가 아닌 ‘어떠한 방지노력을 

취했는지’를 적극 소명하도록 하고, 충분하지 못한 경우 제재하는 상식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 제도개선 방안

1. (대표이사) 사고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과 → 총괄적 책임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금융사

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대표이사가 모든 금융사고

를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책임 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회사 건

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할 계획이다. 또한, 대표이사가 금융사고 예

방·적발을 위한 규정·시스템을 구비했고 해당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도록 관리했다면, 책임을 경

감·면책하고자 한다.

2. (이사회)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 감독 → 관리의무 실효성 제고

금융회사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도록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 의

무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고, 대

표이사에게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 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3. (담당 임원)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부문별 책임구조 확립7

내부통제는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이므로, 각 업무영역별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 관련 역할

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임원들은 대표이사가 직접 담당하

는 중대 금융사고 이외의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책무를 부담하게 되고, 각 임원이 자신의 책

임영역 내에서 직접 내부통제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TF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외부로부터 주어진 규제가 아닌, 경영전

략이자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임을 명시하였다. 내부통제 책임의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 지배구조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원활하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TF에서는 법리적 검토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제도 내용을 확정하고, 법령 개

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7 영국의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 사례: 금융회사가 모든 임원별 책임범위와 업무를 사전적으로 기재한 책임지도를 작성, 사전에 

정한 책임범위 내에서 사고 발생 시 담당 임원의 내부통제 활동의 충분성 등을 감안하여 제재한다.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7368&menuNo=200218&cl1Cd=&sdate=&edate=&searchCnd=1&searchWrd=&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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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험 관리 및 감독

(1) 사례로 보는 회계부정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감사인의 부정발견 모범 사례 분석 및 감사 유의사항 안내, 2023.01.05

외부감사인이 발견한 부정행위 사례 22건을 금융감독원이 분석한 결과, 경영진 등의 횡령 사실

을 은폐하기 위한 회계부정(15건)과 상장폐지 회피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회계부

정(7건)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 금융시장 불안정 지속 및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기업들의 매출 및 재무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부정8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  자금조달 및 자금상환 유예, 상장 요건 충족 등을 위한 경영진의 부정한 재무보고 유인 증가

•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 자산가치 급락에 따른 임직원 가계 재무상태 악화로 횡령 유인이 증가

●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감사 시 유의사항

1. M&A 추정기업의 경우 비정상적 자금거래에 유의

•  무자본 M&A 추정기업의 특징을 보이는 회사의 경우 자금거래로 증가한 계정과목(대여금, 선급

금, 비상장주식 등)에 부정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 필요

※ 무자본 M&A 추정기업 주요 특징

• 최대주주의 실체가 불분명(조합 등)

• 기존 업종과 관련 없는 신규 사업 진출

• 사모 CB 등을 자주 발행하는 기업

• 자금조달 후 대여금, 선급금, 비상장주식 등의 규모가 대폭 증가

2. 시장조치대상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감사 시 유의

•  상장회사가 시장조치대상 재무기준에 근접한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가공매출 계상 등의 부

정위험이 없는지 확인 필요

※ 상장회사 시장조치대상 중 주요 재무기준

• 매출액 미달(유가상장 50억원, 코스닥 30억원)

•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코스닥)

• 최근 3년간 2회 이상 법인세비용차감전 사업손실(코스닥)

• 최근 사업연도 자본금 50% 이상 자본잠식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및 제48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제54조

8 대표적인 부정행위에는 (1) 회계부정: 회사 재무정보의 의도적인 왜곡표시 또는 누락, (2) 자산횡령: 권한 없이 회사 자산을 획득하고 

사용하거나 처분, (3) 부패: 뇌물 수수, 과도한 접대 등을 포함한 비윤리적인 행위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7816&menuNo=200218&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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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영투명성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해당 기업의 상장적격성에 대한 종합적 또는 개별적 사유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3. 일시 사용 자산계정이 장기간 계상된 경우 실재성 의심

•  건설중인 자산, 선급금 등은 계정과목 성격상 일시 사용되는 계정과목임에도 장기간 타계정으

로 대체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에 부정위험이 없는지 확인 필요

4.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가 빈번한 경우 부정위험 여부 고려

•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가 빈번한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관계, 빈번한 자금거래 발생 

사유의 타당성,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위험이 없는지 확인 필요

5.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부정위험요소 여부 확인

•  인터넷 검색, 애널리스트 보고서 등을 통해 회사가 속한 산업의 동향 및 업계 마진율 등을 종

합적으로 파악하여 해당 회사의 특이거래 여부 파악

•  동종 산업 소속 기업의 회계부정행위 유형*에 대해 파악하여 감사 시 참고

* 건설사의 경우 현장 간 공사원가 이동 등의 방식으로 공사진행률 조작을 통한 공사수익 과대계상, 제약

사의 경우 개발비 과대계상 등

(2) 상장폐지 사전징후는?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최근 상장폐지기업의 사전징후에 따른 시사점, 2022.11.03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기업 경영 환경 악화가 지속되면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함께 

일부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상장폐지는 ① 해산이나 감사의견거절 등 형식요

건에 따른 상장폐지와 ② 경영투명성 등 특정사유 발생 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9에 따른 상장폐지

로 구분된다. 

이 중 형식요건은 사유발생 시 그 자체로 즉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단독 상장폐

지사유와 ‘관리종목지정 후 상장폐지사유’로 구분된다.

•  단독 상장폐지사유: 감사의견(비적정), 자본잠식(전액), 부도·파산(확정), 해산(피합병소멸 등), 

이전상장 등

•  관리종목지정 후 상장폐지사유: 정기보고서(미제출), 검토의견(비적정), 자본미달, 손익악화, 주

식·거래(기준미달 등)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7173&menuNo=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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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사전징후나 상장폐지 요건이 회사에 적용될 가능성이 없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외부감사인과의 연중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계속기업 

가정이나 감사의견이 변형될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감사위원회 유의사항

6. ESG

(1) ESG 공시 의무화, 어디까지 왔나?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유관기관 합동으로 ESG 공시기준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구성·운영-, 2022.12.15

●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구성·운영

금융위원회는 국내 ESG 공시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

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2030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

에 의무화하는 일정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적용대상 기업, 공시 항목, 기준 등은 아직 구체화되

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국내 기업들은 국제 이니셔티브가 발표한 여러 기준<참고>들을 활용하여 자

발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공시하고 있다.

● 상장폐지기업의 현황

상장폐지기업은 2019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21년의 경우 횡령·배임혐의(3사) 

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가 증가했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감사의견(비적정) 등 형식요건에 따

른 상장폐지(59사, 78.7%)가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16사, 21,3%)의 3.7배 수준이며, 전체 중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가 과반 이상(44사, 59%)을 차지했다.

대다수 기업(75사 중 74사)의 경우 여러 가지 관리종목·실질심사대상 지정 사유가 연쇄·복합적

으로 발생하였고, 관련 사유 최초 발생 이후 3년 이내에 상장폐지에 이르는 경향을 보였다.

● 상장폐지기업의 주요 재무적·비재무적 특징

상장폐지기업(75사, 5년 연평균)은 상장기업(2,229사, ‘21년 1년)에 비해 평균적으로 연간 주

식관련사채·주식 발행, 최대주주변경 공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발생 건수가 각각 4.4배

(2.05/0.47), 5.4배(0.56/0.10), 9.2배(0.53/0.06) 수준으로 나타났다.

https://www.fsc.go.kr/no010101/79112?srchCtgry=&curPage=4&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https://www.fsc.go.kr/no010101/79112?srchCtgry=&curPage=4&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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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공시 의무화를 대비하기 위해 경영진은 어떤 절차와 통제, 자원을 계획하고 있는가?

• 경영진은 국제적인 공시 규정의 제·개정 추이와 해당 규정이 회사의 사업 및 공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추적하고 있는가?

• 감사위원회가 ESG의 일부 요소를 감독하는 경우, 감독 책임의 영역에 대한 감사위원회 

규정을 업데이트할 계획이 있는가? 

감사위원회를 위한 질문 예시

그러나 EU,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은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공시기준을 제정하는 등 

ESG 공시 규율을 이미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ISSB는 지난 3월 IFRS S1(일반 요구사항), 

IFRS S2(기후 관련 공시) 공개초안을 발표했고, 2023년 상반기 최종 기준을 공표 예정이다.

<참고> 3대 ESG 공시 기준

•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IFRS Sn 

IFRS(국제회계기준) 제정 기구인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있는 IFRS 재단이 설립한 

ISSB는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에 관한 글로벌 기준점(global baseline)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IFRS S1, S2 제정 후에는 생물다양성 등 다른 E 분야, S·G 분야도 순차적으로 기준 제정 예정이다.

• EU의 ESRS(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 

EU는 2024년 1월 1일부터 기업의 ESG 공시 의무를 강화한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10를 

시행할 예정이다. ESRS는 CSRD에 따라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영향, 기회, 위험에 대해 보고할 때 

적용되는 요구사항이다.

• 미국의 ‘The Enhancement and Standardization of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 

미국 SEC는 2022년 3월 기후 관련 공시 강화·표준화 방안을 발표했다. 동 방안을 통해 기후 분야 

공시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상장기업의 공시 의무화를 제안하였으며 최종안은 미정인 상태다.

가속화하고 있는 ESG 공시와 관련한 국내외 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KSSB(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설립하여 2023년부터 운영한다. 따라서 향후 KSSB가 내놓을 기

준이나 정책 방향에 주목하고 회사의 대응 계획을 조기에 수립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회사의 

이사회 운영 방침에 따라 ESG 공시 감독에 대한 책임이 배분되겠지만, 재무보고 및 공시 감독을 

책임지는 감사위원회가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효율적인 역할 배분 측면에서 고려

될 필요가 있다.

10 CSRD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삼일회계법인, ‘EU CSRD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주요 내용’ 참조

https://www.pwc.com/kr/ko/services/esg-platform/csrd_2023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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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사위원회 운영

(1) 보다 효과적인 감사위원회를 위해 

<출처>

• Center for Audit Quality, Audit Committee: The Kitchen Sink of the Board

미국의 감사위원회는 엔론 사태가 촉발한 사베인즈-옥슬리법의 시행으로 역할이 강화된 

이후, 지속적으로 업무가 늘고 있다. 재무보고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대한 시장의 요구 수준이 

높아졌으며, 예상치 못한 위험의 등장으로 위험 관리와 내부통제의 감독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최근 미국의 Center for Audit Quality는 감사위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수행하고, 

감사위원회 업무 현황과 감사위원의 경험을 토대로 한 모범 사례를 소개했다.

전문성 유지

● 지속적인 교육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최신 정보와 현안 업데이트, 특히 새로운 

영역(ESG, 위험관리 등)에 초점

● 특정 주요 현안(탄소배출, 사이버 보안 등)에 대한 경영진과의 심층 논의

● 위원회 구성원의 변경

● 외부감사인과의 충분한 교류

시간 관리

● 사전계획 수립 - 연간 회의 계획을 수립하고 각 회의마다 심층 논의할 주제를 

선정

● 위험 평가에 기반하여 회의 안건의 우선순위 결정

● 전략적인 사전 논의(예를 들어, 감사위원장과 경영진)와 사전 회의 자료

● 충분하고 유연한 시간 배분

● 유능하고 충실한 내부감사부서의 지원

경영진 및 다른 

이사회 내 

위원회와의 관계

● 신뢰 관계에 기반한 경영진과의 정보 공유

● 감사위원이 아닌 이사회 구성원이 회의에 참여 - 감독 업무 배분의 적정성 및 

개선 여지 파악

● 적절한 경우, 지배구조위원회를 두고 모든 위원회의 장이 구성원이 되어 전사적인 

위험 감독을 수행. 위원회 간 업무 배분의 적절성 평가

● 각 위원회의 책임을 정의한 매트릭스 활용

● 위원회 간 교류

https://www.thecaq.org/ac-kitchen-s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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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지표, 준비를 위한 로드맵

Part 2 

보상 체계 구현을 위한 검토

● 기업의 전략과 목적 평가

● 동종 기업 벤치마킹

● 주주 평가

● ESG 성숙도 평가

● 잘못된 행동에 대한 동기 부여

● 잘못된 목표 설정

● 경영진이나 투자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

● 보상을 위한 보상 계획

● 국가 간 차이를 간과

● 측정하기 어려운 성과

● 부정확한 데이터

● 재량권 남용

● 재무 성과와 ESG 성과 간 불균형
● 어떤 지표와 가중치를 적용하는가?

● 누구에게 목표를 적용할 것인가?

● 지표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 보상 계획의 적절한 기간은?

● 보상 계획이 공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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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ESG 이슈가 오늘날 이사회의 주요 의제로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부정하기 어

렵다. 대형 기관투자자들을 비롯한 많은 투자자들은 기업에게 ESG 문제에 더 많이 집중하고,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더 많이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많은 기업의 이사회가 ESG 문제를 기업 전략 논의에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ESG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경영진 보상 

계획은 주로 재무적 목표에 기반해 왔다. 이는 일반적으로 매출, 현금 흐름, 판매량, EBITDA, 주당

순이익, 총주주수익률 등과 관련된 정량적 목표를 의미한다.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 비재무적 목표

가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22년 3월 기준으로 S&P 500 기업의 70%가 

보상 계획에 하나 이상의 ESG 지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1.

1 Semler Brossy, ESG + Incentives Reports Issue 1, 2022.7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지지하거나 심지어 촉구하고 있다. 단, 투자자들도 적절한 

ESG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ESG 지표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기업의 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과 맞아야 한다.

본고는 먼저 Part 1에서 ESG 지표를 경영진 보상 계획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기업을 위한 준비 

로드맵을 제시한다. 그리고 Part 2는 ESG 지표를 경영진 보상 계획에 반영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Part 3에서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비재무적 목표는 이사회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의 이사가 경영진 보상 계획에 
비재무적 목표를 포함하는 것을 
지지한다.

Source: PwC, 2022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비재무적 ESG 지표의 예시

폐기물 저감

탄소 
배출량

에너지 
효율

기후변화 
대응

직원 몰입도 
및 만족도

데이터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물 사용
탄소 

발자국
출장 

효율성
직원 이직률 
및 근속기간

직원 또는 
고객의 안전

고객 만족 제품 품질
지속가능한 

조달

인력
다양성과 
포용(D&I)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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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의 전략과 목적 평가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과 목적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ESG 이슈는 전략과 목적에 어떻

게 통합되는가? 기업에 따라 특정 ESG 지표에 대한 명확한 비즈니스 사례가 있으며, 이미 사업 계

획에 반영되어 있거나 기업의 목적에 핵심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기업들은 ESG 이슈가 적어

도 현 시점에서는 경영진의 임무에 핵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보상 체계에 새로운 목표를 통합하는 것은 항상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이유에 의해 동기가 부여

되어야 한다. 기업문화를 반영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해 ESG 지표를 도입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으

며, 비즈니스 위험을 관리하거나 ESG와 관련된 기회를 추구하기 위해 ESG 지표를 도입하려는 기

업도 있다. 

보상위원회는 경영진 보상 계획에 지나치게 다양하고 많은 목표들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래야만 조직의 주요 우선순위를 맨 앞에 두고 초점을 유지하며, 기대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이사회가 쉽게 계량화할 수 있는 측정치만 보상 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선

호하므로, ESG 지표를 측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Part 1: ESG 지표, 준비를 위한 로드맵

1. 기업의 전략과 
목적 평가

2. 동종 기업 
벤치마킹

3. 주주 평가 4. ESG 성숙도 
평가

2. 동종 기업 벤치마킹 

현재 대부분의 S&P 500 기업이 ESG 지표를 사용하고 있지만, 소규모 기업은 상황이 

다르다. Russell 3000 기업(S&P 500 기업 제외) 중 10% 미만이 경영진 보상 계획에 ESG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2. 경영진 보상 계획에 ESG 지표를 포함하는 것이 큰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생

각보다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는 주로 대기업과 특정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뒤쳐지고 싶은 이사회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기업

들이 동종 업계에서 첫 번째 기업이 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벤치마킹을 통해 동종 업

계 기업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2 Aon, As More Firms Add ESG Metrics to Executive Pay, Best Practices are Emerging, 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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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주 평가

경영진 보상에서 ESG의 역할에 대한 주주들의 견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동일한 집단이 아니며, 원하는 바가 다르다. 대형 기관투자자들 사이에서도 ESG 지표

의 활용 방안에 대한 견해와 관점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투자자들은 ESG 지표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전반적인 지지를 표명하지만, 회의적인 입장

을 취하는 투자자들도 있다. PwC의 조사3에 따르면, 지속가능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로 인

해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투

자의 목적에 따라 다르다.

ESG 지표 사용에 찬성하는 투자자들도 어떤 유형의 지표가 가장 적절한지, 어떤 상황에서 사용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주관여 활동의 일환으로, 경영진 보상 계획상 ESG 지표에 대해 주요 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거

나 주주가 공개한 경영진 보상 정책을 숙지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이것이 경영진 보상에 대한 이사회와 보상위원회의 판단을 결정짓지는 않겠지

만, 판단에 있어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와 환경에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로 인해 수익률이 

낮아지더라도 기꺼이 수용하겠다.

그렇다

중립적

아니다

기업의 성과와 전망에 관련 있는  

지속가능성 이슈를 다루기 위한  

투자로 인해 수익률이 낮아지더라도 

기꺼이 수용하겠다.

Source: PwC’s Global Investor Survey 2022

3 PwC, Global investor survey,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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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SG 성숙도 평가 

보상위원회가 ESG 지표를 경영진 보상 계획에 통합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기

업의 ESG 성숙도에도 영향을 받는다. ESG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선두 주자(front runners), 중

간 주자(middle of the pack), 후발주자(laggards) 범주로 기업을 분류할 수 있다.

선두 주자에 속하는 많은 기업은 이미 보상 체계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ESG 지표를 사용하고 있

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ESG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의 경우, 경영진 보상 

계획에 ESG 요소를 추가하기 전에 기업의 ESG 전략을 계속해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ESG 목표가 기존 보상 계획 기간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인 5-10년에 대하여 설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선두 주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일반적인 성과 기간인 1년 또는 3년의 보상 계획에 맞

추어 중간 측정 기간을 설정했을 수 있지만, 다른 많은 기업들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보상 계획에 ESG 지표를 추가하는 것만이 이사회가 경영진의 역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ESG 범주에 속하는 목표 달성은 승진 및 채용 결정

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부 기업들은 보상 계획 외에 현금 보너스 또는 기타 전사적인 

인정으로 노력을 보상하기도 한다.

 

ESG 성숙도 곡선

후발 주자
(Laggards)

보고서, 웹사이트 또는 다른 곳에

서 ESG에 대해 문서화된 것이 없

는 기업이다. 중요한 ESG 주제를 

파악하지 못했으며, ESG와 관련된 

노력은 전략적 비즈니스 초점을 통

합하기보다는 여전히 자선 활동에 

집중되어 있을 수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기업 

지배구조보고서를 발간하거나 웹

페이지에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나, 

비즈니스 목적과 연결되고 핵심 운

영에 포함된 ESG 전략이 없는 기

업이다. 일관된 ESG 보고를 적시

에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수집 

절차 및 통제와 진척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가 

ESG 전략을 정기적으로 검토하

며, ESG가 핵심 운영에 내재되어 

있다. 동 기업들은 ESG 공시의 기

반이 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ESG/지속가능성 기준 및 보고 체

계’를 채택하였으며, 공시에 있어 

효과적인 프로세스, 통제 및 지배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선두 주자
(Front runners)

중간 주자 
(Middle of the pack)

결론: 단순히 트렌드를 따르거나 주주가 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영진 보상 체계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지는 말아야 한다. 전략과 전반적인 보상 결정 간의 연계가 적절하지 않다면, 

이사회, 경영진, 주주 모두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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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보상 체계 구현을 위한 검토

경영진 보상 계획에 ESG 지표를 추가하기로 결정한 후에도, 이를 마무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

릴 것이다. 기업과 이사회는 지표와 보상 계획, 목표의 구조에 있어 매우 다양한 접근 방식을 취하

고 있다. 각 접근 방식에는 서로 다른 장단점이 있으며, 경영진과 투자자에게 상이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1. 어떤 지표와 가중치를 적용하는가?

경영진 보상 계획의 목표와 대상은 경영진에게 동기를 부

여하기 위한 이사회의 필수적인 도구 중 하나이다. 보상 계

획에 추가된 모든 새로운 목표는 목적이 있고 명확해야 한

다. 그러나 새로 추가된 ESG 지표는 추가적인 복잡성을 가

져올 수 있다. ESG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지대하므로, 선택

된 지표는 ESG 문제에 대한 이사회와 기업의 메시지를 이

해관계자에게 전달할 것이다. 어떤 기업은 경영진 보상 계

획에 12가지 이상의 ESG 지표 유형을 사용하고 있다. 기업 

경영진에게 어떤 지표가 적합할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

진다.

현재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지표는 인적자본 관리 및 사회적 이슈와 관련이 있다. ESG 지표를 

사용하는 S&P 500 기업 중 65%는 인적자본에 관련된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성과 포용

(D&I) 지표가 가장 일반적이다. 23%만이 하나 이상의 환경 기반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4.

이와 유사하게, PwC 조사에 따르면, 미국 상장사의 이사들은 "사회(social)" 항목에 해당하는 지

표를 지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 항목에는 고객 만족, 안전 및 품질 등이 

포함된다. D&I 목표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흔하지 않았지만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 

이다.

ESG 지표를 선택할 때 주요 고려사항:

●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인지한 

중요성

● 기업 목적과의 상관관계

● 진척도의 측정 및 추적 가능성

4 Semler Brossy, ESG + Incentives Reports Issue 2,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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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인 전문가 활용의 유용성 

기업이 경영진 보상 계획을 변경하고자 

탐색할 때 변호사, 컨설턴트 등의 

전문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전문가를 통해 다른 기업 사례에 

기반한 경험과 관점을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표 및 지표에 관한 

경영진과 이사회 간의 논의를 중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수많은 지표가 광범위한 ESG 주제에 속할 수 있지만, 하나에서 시작하는 이사회가 많다. 경우

에 따라 해당 지표가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개발하거나 측정하기 가장 쉬운 

것일 수 있다. 이는 ESG 목표가 다른 재무 또는 운영 목표와 유사하게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2. 누구에게 목표를 적용할 것인가?

어떤 이사회는 CEO에게만 적용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전체 경영진에게 책임을 부여

하는 이사회도 있으며, 조직의 훨씬 더 아래에 있는 직

원들까지 적용되는 광범위한 목표를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회사에 맞는 방식은 다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ESG 목표가 기업의 전략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는가?

● 조직 내에서 지표에 대한 책임 범위는 무엇인가? 

고객 만족과 같은 목표는 본질적으로 기업의 전략과 

연결되어 있고, 직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목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에 탄소 배

출 감소와 같이 주요 전략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목표는 

CEO 및 기타 고위 경영진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새로운 목표를 구

현할 때, 좁은 분야에서 시작하여 대상에 보다 익숙해지면 범위를 넓혀가는 쪽을 선택하는 이사회

나 보상위원회가 많다.

고객 만족

인적자본 관리

승계정책

다양성과 포용(D&I)

품질

안전

환경경영 목표

62%

57%

54%

52%

50%

47%

32%

8%
N/A, 보상은 재무적 

성과만 반영해야 한다.

이 지표가 경영진 보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사의 비율

Source: PwC, 2022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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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표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경영진 보상 계획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계획이 다르다는 것은 지표 구축을 위한 옵션이 다르다

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현재 시행 중인 보상 계획은 당장 사용 가능한 옵션을 제한할 수 있지

만, ESG 주제가 진화하면서 이사회와 보상위원회는 목표와 관점에 따라 다소 달라진 보상 계획 

구조를 고려하기 시작할 것이다.

ESG 지표 유형

스코어카드 

(Scorecard)

● 지표에는 특정 개별 가중치가 없지만, 광범위한 ESG 또는 비재무적 

비즈니스 지표가 혼합된 집합의 부분에 해당한다. 

● 보상위원회가 성과를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 현재 가장 일반적인 구조로, ESG 지표를 사용하는 S&P 500 기업의 41%가 

사용하고 있다5.

개별 구성 요소 

(Individual 

components)

● ESG 지표는 그 자체로 사용되지 않고, 재량적 개별 평가의 일부로 

사용된다. (예: "리더십" 범주의 일부)

● 두 번째 일반적인 구조로, ESG 지표를 사용하는 S&P 500 기업의 28%가 

사용한다.

● 개인마다 다른 목표와 상대적 가중치를 가질 수 있다.

가중치 구성 요소 

(Weighted 

components)

● 지표는 복합적인 성과 목표 내에서 특정 가중치 및 목표로 세분화된다.

● 명확하게 측정 가능한 ESG 지표가 필요하다.

조정 요소 

(Underpin or  

global modifier)

● ESG 지표가 전반적인 보상 금액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는 데 사용된다. 

어떤 기업은 음(-)의 조정만 사용하는데, ESG 지표를 달성한 경우 보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재무 성과 목표가 달성되더라도 ESG 목표를 

놓치면 보상이 차감된다.

별도 보상 계획 

(Stand-alone  

plan)

● 기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유형과 가장 잘 호환되는 방식으로 추가 

계획을 설계할 수 있다.

● 기존 보상 계획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신규 계획에 대해 설명이 

어렵거나 투자자들이 중복된다고 볼 위험이 있다.

5 Semler Brossy, ESG + Incentives Reports Issue 1,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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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상 계획의 적절한 기간은?

ESG 지표는 장기적인 인센티브 계획보다 연간 보너스 계획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상대적으

로 짧은 연간 계획은 보다 유연하기 때문에 전략적 또는 개별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많은 ESG 목표가 1년이라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들어맞지는 않을 것이다. 장기적인 인센티

브 계획은 기업이 ESG 전략의 일환으로 추구하는 장기적인 변화와 더 잘 맞을 수 있다. 그러한 경

우에도 일반적인 3년의 측정 기간은 5~10년이 소요되는 ESG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에서 ESG 지표를 사용하는 것도 복잡한 문제다. 주식기준보상인 장기 

계획은 회계적인 관점에서 유연성이 떨어진다. 목표가 객관적이지 않고 보상위원회가 판단을 내려

야 한다면, 회계 처리가 기업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투자자들은 장·단기 보상 구조 모두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투자자 5명 중 4명 이상(81%)은 상황

에 따라 장기 및 단기 보상이 ESG 보상에 적합하다는 데 동의한다6.

5. 보상 계획이 공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현재의 지속가능 관련 공시는 대부분 자발적이다. 즉, 기업이 ESG 보고에 대해 다양한 접근 방

식을 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기업들이 별도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행하거나, 웹사이트에 

별도 섹션을 만든다. 일부 정보는 사업보고서에 통합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정보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ESG 지표가 경영진 보상 계획에 추가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7.

6 ISS Governance, 2021 global benchmark policy survey, 2021.10

7 사업보고서에는 보수의 종류, 산정기준 및 방법 등 임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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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유의 사항

이사회와 보상위원회가 보상 계획에 새로운 지표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와 관련

된 다음과 같은 위험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동기 부여

목표를 수립하고 지표를 정하면 경영진에 대한 기대치가 설정된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지표를 사용하는 경우, 잘못된 행동이 장려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경영진이 탄소 싱크(carbon sink)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여 

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거나, 연말에 단기 채용 계획을 통해 D&I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수 있다. 단기 목표 달성을 위한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인 

주주가치를 희생시킬 수 있다.

잘못된 목표 설정 새로운 지표는 새롭다는 사실만으로도 복잡성을 유발할 수 있다. 성과 기간 

중에 보상위원회는 목표가 지나치게 높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조정을 원할 수도 있다. 이러한 조정은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기업에 대한 

주주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

경영진이나 

투자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

특히 ESG와 관련된 목표의 경우, 새로운 지표는 메시지를 보낸다. 그 메시지가 

기업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인가?

보상을 위한 

보상 계획

주주나 직원이 생각하기에 지표나 목표가 너무나 당연한 경영진의 책임 영역과 

관련이 있다면, 보상위원회는 거의 보너스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일 위험이 있다. 

주주들은 경영진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경계한다.

국가 간 

차이를 간과

글로벌 기업의 경우 특정 목표가 다른 국가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국가마다 다른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가? 전 세계의 직원들이 ESG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기대치를 가질 경우 기업은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

측정하기 

어려운 성과

많은 ESG 목표는 정량적이기보다는 정성적이다. 성공은 매우 주관적인 경우가 

많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고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꺼리는 이사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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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한 데이터 내부적으로 어떤 그룹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성과를 평가할 책임이 

있는가? 누가 이 과정을 감독하는가? 외부로부터 인증을 받는가? 보상위원회가 

성과를 평가하는 능력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는가? 이는 정보 수집과 보고에서 

기업이 익숙하지 않은 영역이라면 특히 어려운 문제이다.

재량권 남용 많은 ESG 관련 지표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성과를 결정할 때 더 큰 재량권이 

허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목표가 비현실적이거나 너무 낮게 설정되어 

보상위원회가 재량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경영진과 

주주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까?

재무 성과와 

ESG 성과 간 

불균형

보상 계획의 구조를 결정할 때, ESG 목표는 달성했지만 재무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경우 주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고려해야 한다.

결론

ESG 지표를 경영진 보상 계획에 통합하는 기업이 증

가함에 따라 모범 사례가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다. 이사

회와 보상위원회는 진화하는 ESG 전략에 부합하고 이

를 강화하는 명확하고 적절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과

제에 직면해 있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다양한 주주의 기대와 리더십의 기대 간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에 ESG 지표를 반영하여 경영진 보상 계획을 변

경한 기업의 경우,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목표가 정의되고 활용되는 방식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직 ESG 지표를 추가하지 않은 기

업이라면, 언제쯤 기업이 준비되어 경영진과 함께 기초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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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현재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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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규제 기관과 국제 기준 제정 기관은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공시 요건

을 제안했으며, 경우에 따라 기후변화에 맞서는 노력을 도모하게끔 고안되었다. ESG 보고 

기준은 2022년에 발표된 주요 3대 규정안이 대표적이다.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

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의 IFRS Sn, 그리고 미국 SEC의 기

후 관련 공시안이다. 앞으로 거의 모든 상장사는 세 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 기준 모두의 영향을 받을 기업도 있을 것이다. 비상장기업도 투자자의 

요구에 의해서 혹은 가치사슬 내에 있는 기업의 요청에 의해 어떤 형태로든 보고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세 기준의 적용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현시점에서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

은 ‘기업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아직 모든 기준이나 제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기업은 불확실한 것이 확실해질 때까

지 기다리는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예상되는 요구사항이 광범위하고, 발효될 

때까지의 기간이 길지 않을 것임을 감안할 때, 이는 적합한 방식이 아닐 수 있다. 본고는 

새로운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후회 없는’ 접근에 도움이 될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를 출발점으로, 성공적인 공시를 위해 필요한 많은 단계를 지금 시작함으로써 기준과 제

도가 발효되었을 때의 혼란과 어려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3대 규정안의 범위와 요구사항은 서로 다르다. 현재 SEC 제안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더 좁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CSRD의 보고 요건을 공식화한 EU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S)과 ISSB IFRS Sn은 보다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본고

는 주요 3대 규정 모두가 공통으로 포함하는 기후 주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물론 여기서 

다루는 개념은 다른 주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

Contents 1. 교차기능팀(cross-functional team) 구성

2. ESG 보고 요구사항 이해 및 평가

3. 기존의 기후 공시 및 관련 데이터 목록 작성

4. 현재와 미래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 수립

47거버넌스 포커스



48 삼일회계법인 

‘후회 없는’ 접근법

교차기능팀(cross-

functional team) 

구성

ESG 보고 요구사항의 

이해 및 검토

기존의 기후 공시 및 

관련 데이터 목록 

작성

현재와 미래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 수립

1 교차기능팀(cross-functional team) 구성

많은 기업이 부분적인 ESG 정보를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있지만, 현재의 지속가능성 보고는 주

요 3대 규정안의 범위나 깊이에 충분치 않다. 보고 일정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지금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결산 이후 6개월 또는 그 이상이 지난 후에 발표하지만, 새로운 규정은 적시성 있는 보

고를 위해 더 빠른 보고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시의 의무화는 감독 기관의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새로운 관리, 통제 확인 및 관련 책임을 필요로 한다. 즉, 조직 전반에 걸쳐 

보다 공식적인 절차와 통제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이사회 구성원을 비롯한 전 임직원의 교육이 포

함된다.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 적어도 전체적인 사고와 재무팀 및 지속가능성팀 간

의 협력, 기술 조직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발생 가능한 문제 실행 과제

•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교차기능적(cross-

functional) 노력(예: 회계, 재무, IR, 기업 위험 

관리, 내부감사, IT, 법무)이 필요하다.

• 보고 일정이 촉박할 수 있다.

• 기후 위험에 관한 책임을 공식화하기 위해 

기존의 거버넌스 전략 및 규정에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 

• 주요 이해관계자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책임자를 식별하고, 책임과 목적이 명확한 

교차기능(cross-functional)그룹을 정한다.

• 프로젝트 계획 및 타임라인을 수립한다.

• 전사적으로 현재의 지식과 이해도를 평가하고,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개발한다.

• 필요에 따라 교육 세션을 포함하여, 이사회 

구성원이 계획에 참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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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SG 보고 요구사항 이해 및 평가

ESG 보고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과정은 (a) 적용 가능성 평가, (b) 세부 요건 이해, (c) 

예상 보고 일정 결정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평가는 주요 3대 규정에 국한되지 않으며,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국가의 법규를 포함해야 한다.

(a) 적용 가능성 평가

적절한 팀을 구성했다면, 다음 단계는 다양한 보고 체계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예

를 들어, 모든 미국 상장사 및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 기업 등(foreign private issuers)은 

SEC 규정의 범위에 속하며, 신고 종류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공시 및 인증 요구사항이 달라진

다(예: 소규모 기업은 scope 3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음). 그리고 EU 거

래소에 상장된 모든 기업과 EU 내 자회사 또는 운영을 가진 비 EU 기업은 ESRS 요구사항을 적용

받을 것이다. 더불어 ISSB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채택하거나 다른 지속가능성 공시를 요구하는 국

가도 모니터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 등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

담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와 일관되는 의무 공시를 

채택한 바 있다.

(b) 세부 요건 이해

글로벌 주요 3대 규정안은 많은 부분에 있어 동일한 공시 요건을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유의적

인 측면에서 다르다. 따라서 적용 가능한 규정의 세부 요건을 이해하는 것은 완전하고 효과적인 

준비를 위해 중요하다. 기업의 임직원 대부분은 법규와 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로 충분하겠지

만, 담당팀은 기준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아야 한다. 

특히 기업이 둘 이상의 보고 체계에서 보고하는 경우, 기준 간 미묘한 차이도 전문 지식에 포함

된다. 예를 들어, SEC는 기후 관련 목표가 있는 경우 해당 목표를 공시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반면, 

EU에서 보고 대상이 되는 기업은 목표와 대상을 정해야 할 것이다. 요구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이

해는 궁극적으로 공시 대비의 완전성과 보고 품질 모두에 도움이 된다. 공시 요건이 계속해서 진

화하고 있지만, 현재 규정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투자한다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c) 보고 일정 결정

ESG 보고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마지막 절차는 예상 보고 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EU

의 CSRD에 따르면, EU 상장사이면서 직원 수가 500명 이상인 대기업은 2024 회계연도(2025년 

제출)에 보고를 시작해야 한다. ISSB의 지속가능성 기준의 시행일은 기준을 채택하는 각 국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미국 SEC 규정의 경우, 대규모 상장사에 대해 이르면 2023년부터 규정 준수

를 요구하는 예비적인 타임라인이 포함되었지만, 최종 규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적용 일정을 

숙지하고 신중한 접근을 통해 공시 의무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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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의 기후 공시 및 관련 데이터 목록 작성

기업은 이미 법규에 따른 공시, 지속가능성보고서, 기타 외부 및 내부 보고에 포함된 정보를 보

유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공시의 기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고 반복해서 

생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원천을 식별하는 것은 기존 정보를 분류하는 작업에서 어려운 부분이다. 

잠재적인 문제로는 데이터의 출처, 복수 또는 분산된 원천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불일치, 광범위한 

추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의 충분성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본 데이

터에서 최종 보고서로의 매핑과 관련된 통제를 파악하여 강건한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기존 공시 정보는 관련 프로세스와 통제가 충분

히 견고한지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품질

을 평가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단계에

서 기업은 미래의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고려

해야 한다. 의무적인 공시를 준비하는 과정 초기에 

사용 가능한 데이터 원천에 대한 기준, 검증과 확인

의 범위, 프로세스 및 통제에 대한 기대치 등 고품

질 데이터의 틀을 구축한다면, 기업은 최종적인 요

구사항이 발표되었을 때 신속하게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보고된 데이터의 품질을 개

선함으로써 향후 프로세스 및 통제의 추가로 인한 

변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단계의 목표는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는, 반복 가능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ESG 보고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다(재무보고와 유사).

데이터 원천 목록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가?

● 데이터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가? 

추가적인 프로세스 및 통제가 

필요한가?

● 장기적으로 데이터가 어디에 

보관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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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와 미래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 수립

예상되는 적용 기준을 정하고, 보고 요구사항의 범위를 고려하여 현재 공시되는 데이터 품질을 

평가한 후에는 데이터, 프로세스 및 통제에 초점을 두고 현재 상태와 미래에 예상되는 요구사항 

간 보고 격차를 식별해야 한다. 이러한 격차를 평가하기 위해서, 현재 제안된 기준의 불분명한 용

어나 요구사항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잠정적인 결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법규와 기준이 최

종적으로 확정되면 추가적인 명확성을 제공하겠지만, 현재 초안의 요구사항을 해석하는 노력은 최

종 법규와 기준을 이해하는 데 토대가 될 것이다. 

현재의 기준안을 해석하는 데 있어 겪는 몇 가지 어려움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아래 정

리하였다.

잠재적 문제 대응 방안

기후 위험 • 무엇이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구성하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시 

가능한 목표와 구체성이 낮은 의도 

간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 기후 및 전환 위험 관련 활동에 대한 그룹 

차원의 정의를 수립한다.

•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기존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충분성을 평가한다.

• 시나리오 분석 및 관련 프로세스를 검토한다.

•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 기후 관련 위험의 중요성 결정을 

강화한다.

온실가스 

(GHG) 

배출량

• GHG에 대한 기존 조직 경계는 

새로운 기준의 경계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 GHG 배출량 데이터가 불완전할 수 

있다.

• GHG 데이터는 감독기관 보고에 맞춰 

적시에 수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

• GHG 데이터 품질 및 통제가 

감독기관 보고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 현재 GHG 보고 프로세스는 

가치사슬에 있는 지분법 피투자회사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할 수 

있다.

• 기술 및 데이터 거버넌스에 있어 

유의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다.

• GHG 배출 정보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 모든 

관련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목록화하고, 필요에 

따라 기반 설비와 기술을 업데이트한다.

• GHG 배출 정보의 가용성 및 시기와 관련하여 

가치사슬 상 지분법 피투자회사 등과 논의를 

시작한다.

•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없어 추정 접근 방식이 

필요한 경우(예: 가치사슬 상 기업)를 고려하고, 

보고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일정에 따라 

가용 데이터를 수집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한다.

• 일관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조직 경계에 

맞춰 기존의 기후 관련 지표, 목표 등을 

재구성할지를 고려한다.

• Scope 3 배출량이 중요한지 여부와 GHG 

배출량 감소 목표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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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영향 

(SEC 규정)

• 현재의 재무보고 프로세스는 (1) 

악천후 사건 및 기타 자연조건, 또는 

(2) 기후 관련 전환 활동의 재무적 

영향을 식별하기에 불충분할 수 있다.

• 보고를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시스템 및 통제가 기존의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의 설계 및 운영 

효과성 기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 기술 및 데이터 거버넌스에 있어 

유의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다.

• 악천후 및 기타 자연조건 또는 전환 활동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재무제표 

항목을 식별한다.

• 관련 데이터를 완벽하고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 기존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목록화하고, 필요에 따라 

기반 설비와 기술을 업데이트한다.

• 기후 관련 이벤트와 관련된 비용을 추적하고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계정과목이나 원가 

항목을 만드는 것을 고려한다.

•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추정 접근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한다.

• 재무보고를 위한 내부통제의 설계와 관련 

프로세스의 문서화가 어떻게 업데이트되어야 

하는지 고려한다.

그 다음은?

3대 주요 기준이 모두 확정되고 나면,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보고 생태계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생태계는, 수십 년 전에 시작되어 여전히 개선 중인 

재무보고 생태계에 비해 짧은 시간 내에 결실을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기대치를 감안할 때, 최종 규정이 발표되기만을 그저 기다리는 기업은 여러

모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규정 준수 일정을 맞추기 위해 급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며, 공

시의 품질이 나빠질 수 있고, 기업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일부 규정은 여전히 수정 중이지만, 일반적인 기대치와 방향성은 확립되었다. 아직 모르는 것이 많

지만 해야 할 일은 많다. 현재 공개된 초안을 활용하여 미래에 확정될 최종 법규와 기준에 대한 준

비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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